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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배출권거래제는 주어진 감축목표를 가장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는 정책 수단

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그러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은 시장을 왜곡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없는 이상적인 상황 속에서만 달성될 수 있다. 현실 세계에서

는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cost effectiveness)을 가로막는 여러 제약들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긍정적 정책 효과를 얻기

어렵다. 본 논문은 (i) 거래비용, (ii) 시장지배력, (iii) 규제, 그리고 (iv) 불확실성

이라는 네 가지 시장 왜곡 요인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평가해보

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거래비용, 시장지배력 그리고 가격위험

에 취약한 구조로 평가되었다. 나아가 이들 시장 왜곡요인들을 효과적으로 통

제하기 위한 시장 설계 방향에 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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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2020년까지 BAU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5년 1월부터 총량제한 방식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

행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감축의무를 이행하는 주체들이 배출권 가격과

직접 감축비용을 서로 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주

어진 감축목표를 최소화한다. 비용효과성(cost-effectiveness)과 더불어 배출

권거래제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초기할당(initial allocation)의 결과가 거래

후 최종배분(post-trade final allocation)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Montgomery, 1972; Tietenberg, 2006; Hahn and Stavins, 2011). 이에 따라

배출권거래제하에서는 초기할당의 결과에 상관없이 비용효과성이 달성된다.1)

이와 같은 초기할당과 최종배분과의 독립적인 관계는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장점이다. 왜냐하면 정부가 형평성(equity),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임의의 초

기할당을 하더라도 최종 균형은 언제나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의 이러한 장점은 경제이론의 이면에 놓인 다양한 기

본 전제들이 성립하는 경우에만 기대할 수 있다. 현실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가로막는 다양한 제약들이 존재하며, 이 경우 앞에서 언급한 배출권

거래제의 장점들을 얻기 어렵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장애요인들을 살펴하고 이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검토하

는 것은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i) 거래비용이 존재하거나, (ii) 시장지배력을 가진 참여자가 있

거나, (iii) 온실가스 배출규제 이외에 다른 규제가 존재할 때, 그리고 (iv) 시

장 불확실성이 클 경우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은 저해된다(Tietenberg, 2006;

1) 달리 말하면, 이른바 코즈의 정리(Coase Theorem)이 성립됨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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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hn and Stavins, 2011). 이처럼 효율성 저해요인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효

율적 배분과 동일하게 초기할당을 할 때에만 효율성이 달성된다. 초기할당과

효율적 배분점이 서로 일치하기 위해서는 규제 당국이 참여업체들의 한계감

축비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러나 참여업체들의 한계감축비용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왜냐하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시장참여자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도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해 주어진 감축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

성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는 상황에서

배출권거래제 도입의 본래적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밀한 제도 설계를 통

해 후생손실을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의

여건을 효율성 저해 요인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어떻게 하면 비용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최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 특징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시장 왜곡 요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을 평가해본다. 제5장은 효율적인 시장 설계를 위한 정

책 방향에 관해 논의하며 제6장에서 본 논문을 매듭짓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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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 저해 요인들

지금까지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해치는 요인들에 대한 많은 이론적․실

증적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Tietenberg(2006)와 Hahn and Stavins(2011)는

기존 연구들에 대한 폭 넒은 검토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왜곡 요인들

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소개하고 있다.2) 본 절에서는 그들의 연구에서 공통

적이며 핵심적인 몇몇 요인들—(i) 거래비용, (ii) 시장지배력, (iii) 규제, (iv)

불확실성 —을 선별하고 이들 요인들이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제적 메커니즘에 관해 간략히 살펴본다.

1. 거래비용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는 상황에서 거래비용이 상당한 수준인 경우에는 사

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은 최소화되지 못할 수 있으며, 초기할당 결과에 따라

거래 후 최종배분 또한 달라질 수 있다.3) 여기서 거래비용이라고 함은 (i) 배

출권의 거래 상대방을 탐색하고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는데 들어가는 탐색 및

정보비용, (ii) 거래 당사자들이 지불해야 하는 협상비용(거래조건 협상에 소

요되는 시간과 법적 비용, 거래 중개수수료 및 각종 보험료 등을 포함) (iii)

2) Tietenberg(2006)는 초기할당의 비용 효과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로서 (i) 이중배당 (ii)

신규 오염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 (iii) 시장지배력 (iv) 전략적 행동 (v) 거래비용 (vi)

규제받는 시장의 존재를 지적하고 있다. Hahn and Stavins(2011) 또한 거래비용, 시장

지배력 및 차별적 규제와 더불어 (vii) 비용최소화 이외의 행동 유인, 등을 주요 요인으

로 들고 있다.

3) 이는 거래비용이 존재할 경우 Coase의 정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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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의 신뢰성과 법적 이행을 담보하는데 소요되는 감독 및 이행강제비용 등

을 말한다(Hahn and Stavins, 2011).4)

거래비용이 존재할 경우 기업들이 얻는 거래 단위 당 편익(gains from trade)은

줄어든다. 이에 따라 거래비용이 없다면 거래를 통해 상호간에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거래비용이 그러한 편익을 상회할 경우 거래가

발생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인해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거래 후 최종

균형에서 발생되는 사회 전체의 총 감축비용은 거래비용이 없을 때에 비해

커지게 된다. 또한 거래비용으로 인해 거래 후 최종배분은 초기할당 결과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 Stavins(1995)는 비교정학(comparative statics)적 방법론을

이용하여 한계거래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거래 후 최종배분이 초

기할당 결과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단, 한계거래비용이 일정할

경우에는 거래 후 최종배분과 초기할당 간의 독립성은 여전히 유효함을 보

였다.5)

사실 거래비용이 존재할 경우 후생손실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초

기할당을 사회적 최소비용균형점과 동일하게 할당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규제 당국이 개별 기업들

의 한계감축비용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참여 기업들 간의 자발적인 거래를 통

해 비용효과적 배분점을 찾아가도록 한다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취지에도 어

긋난다. 따라서 논의 초점은 거래비용의 크기가 얼마나 될지 그리고 어떻게

거래비용을 낮출 것인지에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4)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Stavins(1995)와 Hahn and Stavins(2011)를 참조하기 바

란다.

5) 그러나 이는 초기할당의 근방에서만 성립되는 것으로써 할당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성

립되는 결과는 아니다. 한계거래비용이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초기할당이 일정 구

간 내에서 이루어질 때에만 초기할당과 거래 후 최종배분의 독립적 특성(independence

property)이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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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장지배력

배출권거래제가 비용효과적인 결과를 가져다준다는 이론적 결과는 경쟁적

배출권 시장의 가정으로부터 도출된다. 경쟁적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 시장의

참여기업들이 배출권의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기업도 전략

적 행동을 통해 배출권 시장 가격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

나 특정 기업이 시장에서 전략적 행동을 통해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경우 이론에서 예상하는 것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Tietenberg(2006)는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행동에 관한 두

가지 유형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유형은 배출권 시장 자체에 대해 시장지

배력을 행사하는 유형으로서, 전략적 행동을 통해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어

배출권 구입 비용을 최소화하거나 판매 수익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다.6) 두 번째 유형은 배출권 시장보다는 상품시장에서의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유형으로서, 배출권 가격을 지렛대(leverage)로 삼아 상품시장

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두 번째 유형의 경우

시장지배력 행사의 목적이 배출권 시장 자체에 있다고 하기 보다는 상품시장

의 경쟁 제한을 통한 이윤 극대화에 있기 때문에 시장배제적 가격설정 행위

(exclusionary price manipulation)로 부른다.7) 이러한 시장배제적 가격설정 행

위는 배출권 가격을 통해 상품시장에서 경쟁기업의 비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

켜 경쟁우위를 확보함으로써, 최종 상품에서 벌어들이는 이윤을 높이는 행위라

는 점에서 Salop and Scheffman(1983, 1987)의 경쟁기업 비용인상(raising

6) Hahn(1984)은 시장지배력이 배출권 시장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분석하였다.

7) Misiolek and Elder(1989)는 Hahn(1984)의 모형을 확장하여 상품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배출권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활용할 수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Malueg(1990)은 상품시장의 경쟁 정도가 배출권 시장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해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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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val’s costs) 전략과 사실상 동일하다.8)

그런데 이러한 두 번째 유형의 전략적 행동은 배출권 시장에 참여하는 기

업들이 상품시장에서도 같이 참여하여 경쟁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만일 배출

권거래제 대상 기업들이 상품시장에서는 서로 다른 시장에 참여하는 경우에

는 앞서 언급한 시장배제적 가격설정 행위의 가능성은 크게 낮아진다. 본 연

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는 철강, 발전에너지, 반도

체 등 서로 이질적인 업종의 기업들이 참여하므로 두 번째 유형의 시장지배

력 행사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9)

배출권 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경우 거래 후 최종균형은 효율적 균

형과 달라져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은 높아지게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일 시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다량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배출권의 독점공

급자가 될 경우 경쟁적 시장에서의 감축량보다 더 적게 감축하고 다수의 소

규모 기업들은 효율적인 수준에 비해 더 많은 양을 감축하게 된다. 반대로 시

장지배력을 가진 기업이 적은 양의 배출권을 할당받아 수요독점 기업이 될

경우 시장이 경쟁적일 때에 비해 더 많이 감축하게 되고 다수의 소규모 기업

들은 효율적인 수준보다 적은 양을 감축하게 된다(Montero, 2009).

또한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경우에도 거래 후 최종배분이 초기할당 수준에

의존하므로 초기할당 결과에 따라 사회 후생의 크기가 달라진다. 모든 할당

가능한 초기배분에 대하여 1대 1로 대응되는 거래 후 최종 균형점이 존재하

며, 거래 후 최종 균형점에서의 후생손실 크기는 초기할당이 효율적 균형점과

가까울수록 줄어든다. Hahn(1984)이 제시한 결과에서처럼 최소비용균형을 달

성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초기할당이 매우 정확하게 이루어져 초기할당과

효율적 균형점이 일치할 때뿐이다.

8) 경쟁기업 비용의 인위적 상승 전략은 Salop and Scheffman(1983, 1987)을 참조하라.

9) 배출량 규제의 대상이 국가인 경우 시장지배력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다. Westskog(1996)

은 CO2에 대한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장지배력의 문제를 이론적으로 제기한 바

있으며, Hahn and Stavins(2011)은 교토 프로토콜 하의 국가 간 배출권거래제에서 시장

지배력이 효율성 저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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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규제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에 대해 온실가스 규제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규

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규제가 참여업체들의 비용최소화 행동에 왜

곡을 일으킬 수 있다. 특히 전력과 같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고 그러한 규제가 시장의 객관적인 상대가격 비율과 상이할 경우

비용효과적인 사회적 배분을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Hahn and Noll, 1983;

Hahn and Hester, 1989; Bohi and Burtraw, 1992; Tietenberg, 2006; Hahn

and Stavins, 2011).

Bohi and Burtraw(1992)의 예를 통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주어진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감축기술에 대한 직접 투자와 배출권 구입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가진 공공서비스기업을 고려하자. 또한 정부로부터 일정한 원

칙에 따른 투자보수율 규제를 받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비용최소화를 목표로

하는 공공서비스기업은 감축기술과 배출권 구입 간의 기술적 대체율과 시장

의 객관적 교환비율, 즉 기업이 직면하는 경제적 대체율이 서로 일치하는 지

점에서 감축자산 투자와 배출권 구입의 조합을 선택하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투자보수율 규제 원칙이 감축기술 투자에 비하여 배출권 구입에 더 불리하게

설정될 경우 기업이 실제로 직면하는(주관적인 의미의) 경제적 대체율과 시장의

객관적 교환비율이 서로 달라진다. 기업은 기술적 대체율과 경제적 대체율이

서로 일치하는 지점에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사회 전체적인 감축비용이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기술적 대체율과 시장의 객관적 교환비율이 일치해야

하므로 균형에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일어난다. 여기서는 감축기술 투자

에 대해 더 우호적인 형태로 규제 원칙이 설정되므로 사회적 최적 수준에 비

해 과잉 투자가 일어나게 되며 그 반대의 경우에는 과소 투자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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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성

배출권 가격의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도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성이 훼손

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일 경

우 가격 불확실성은 기업들의 최적 감축투자 유인을 왜곡시킨다. 초기에 소규

모의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미래의 높은 할당배출권 가격에 대비하여

감축기술에 과다하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으며, 반대로 많은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는 가격 급락의 위험을 헤지(hedge)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지나

치게 적게 투자하는 경향이 있다(Badlursson and von der Fehr, 2004; Hahn

and Stavins, 2011). 이로 인해 배출권 가격에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참여기업

들이 위험회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자

원배분을 달성하기 어렵다.

Ⅲ.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 주요 특징

본 장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

래제법) 및 동법 시행령과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에 나타난 우리나라 배출

권거래제도의 시행시기와 범위 및 할당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시행시기와 범위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기본적으로

계획기간은 5년 단위로 설정되지만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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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년까지는 3년 단위로 설정된다. 이에 따라

제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리고 제2차 계획기간은 2018년부

터 2020년까지이다.

배출권 거래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교토의정서에서 지정하고 있는 6

대 온실가스를 모두 포함한다. 특히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주목할 만

한 특징 중 하나는 직접배출뿐만 아니라 간접배출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EU, 미 캘리포니아 등 대다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직접배출만을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서 간접배출을 포함한 이유는

정부가 전력소매가격을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으므로 직접배출만을 포함

할 경우 최종소비자의 전력수요 감축유인을 견인해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배출권거래제에는 최근 3년간 연평균 125천CO2톤 이상을 배출하는 업체 또

는 25천CO2톤 이상을 배출하는 시설(facilities)을 가진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

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경우에도 참여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제3자(third party)도 원칙적으로는

거래에 참여 가능하지만 투기적 세력에 의한 시장 교란행위를 방지한다는 차

원에서 제2차 계획기간(∼2020년)까지는 4대 공적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참여가

허용된다.10)

2. 배출권의 할당

할당대상업체에 대한 배출권의 할당은 부문별․업종별 감축목표, 할당대상

업체의 과거 배출량 실적 또는 기술수준, 계획기간 중 해당 업종 또는 할당대

상업체의 예상 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만 구체적인 할당량 산정방

법 및 절차 등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정하도록 한다. 계획기간에 대한 배출

권 할당계획은 계획기간 시작 6개월 전까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

10) 4대 공적금융기관은 한국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을 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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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환경부에서 고시하여야 한다. 업체별 할당량을 산정하는 방식은 ‘과거배출

량 기반 할당’과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으로 구분되는데, 1차 계획기간에는

시멘트, 정유, 항공 등 일부 업종에만 과거활동자료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하

고, 대부분 업종에 과거배출량 기반 할당방식을 적용하였다.

배출권은 당분간 무상할당 중심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제1차 계획기간 동

안에는 100% 무상할당하며, 제2차 계획기간에는 97% 무상할당, 그리고 제3차

계획기간 이후에는 90% 미만을 무상으로 할당하도록 하였다. 다만 급격한 비용

상승이나 국제 경쟁에 노출이 심한 업종에 대해서는 100% 무상할당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다.

끝으로 신규진입자를 위한 배출권 할당,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위하여 총

배출권의 일정 비율을 예비분으로 보유해야 하며 그 비율은 배출권 할당계획

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한편 예상치 못한 생산품목의 변경,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해 배출량이 배출권 할당량에 비해 30% 이상 증가할 경우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의한 추가 할당은 배출권 예비분의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Ⅳ.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

배출권거래제가 이제 막 시행된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을 평가하기에 다

소 이른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배출권거래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 시장이 여러 비효율성 발생 요인들에 취약한지 사전에 검토하여 제

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다음 소절에서는

앞서 소개한 네 가지 효율성 저해 요인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

을 검토해보기로 한다.11)

11) 심성희(2012)는 거래비용, 시장지배력 및 규제 등 세 가지 효율성 저해 요인을 검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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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높은 거래비용

기존 문헌에 따르면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수가 현저히 적

어 시장이 엷고(thin market) 시장참여자들의 다수가 중소규모 업체들일 경우

거래비용이 높을 수 있다(Burtraw 1996; Kerr and Mare, 1998; Hahn and

Stavins, 2011). 또한 거래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서로 다른 기술을 이용해 매우

이질적인 제품을 생산할 경우에도 거래 당사자에 대한 탐색 및 정보비용이 높

아 거래비용이 클 수 있다(Gangadharan, 2000; Hahn and Stavins, 2011).

먼저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은 EU 배출권 시장과 비교할 때

시장 참여자 수가 상당히 적은 실정이다.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르면 제1

차 계획기간 동안의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는 자발적 참여 신청 3개 업체를

포함하여 총 526개 업체이다.12) 이는 12,000여개 이상의 설비가 참여하는 EU

배출권 시장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규모이다. 이와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법에

서는 2차 계획기간이 끝나는 2020년까지 할당대상업체 이외의 시장참여자로

4개 공적금융기관만 참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관 등 여

타 배출권 중개업자들의 시장 참여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반면 EU, 미국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등은 할당대상업체 이외에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시

장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Ellerman(2008)은 다양한 중개기관들의

참여가 EU 배출권거래시장의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평가하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심성희(2012)의 기존 논의를 보완하면서 불확실성이라는 요인

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12) 업체별 할당량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13년도 목표관리제

대상이 된 업체들의 배출량을 기준으로 하여 분석하였다(단, 서울시, 부산시 등 지방자

치단체를 제외).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서 거의 대부분 업체들이 과거 배출량 실적에

따라 배출권을 배분받기 때문에 업체별 할당량 자료를 사용하더라도 본 연구의 결과와

대동소이한 결과를 얻을 것이다. 2013년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gir.go.kr)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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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할당대상업체의 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고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시장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은 적어도

초기에는 높은 거래비용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배출규모 분포 또

한 거래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3년 온실가스․에너지 목

표관리제 관리업체들 중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준에 해당하는 495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분포를 살펴보면 대다수의 참여 기업들이 비교적 소규모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에서 보여주듯이 배출권

거래제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495개 업체들 중에서 절반 이상인 52.3%는 12

만5천CO2톤 이하인 업체들이었으며 50만CO2톤 이하를 배출하는 업체들은 전

체의 81%에 이르렀다. 반면 100만CO2톤 이상의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들은 전체의 1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배출권거래제 적용 가능 기업들의 배출량 분포

구분
1000만톤

이상

500만톤 ~

1000만톤

100만톤 ~

500만톤

50만톤 ~

100만톤

12.5만톤 ~

50만톤

2.5만톤 ~

12.5만톤

업체수

(비중)

8 11 42 33 142 259

(1.6%) (2.2%) (8.5%) (6.7%) (28.7%) (52.3%)

그런데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검증하는 비용(이하 MRV 비용)이

거래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통상적으로 배출량이 적을수록 규모의 경

제를 실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MRV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EU

배출권 시장의 경험에서도 이것은 잘 드러난다. Jaraite et al(2009)는 EU 배

출권 거래제 1기에 참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대규모 업체

들은 평균 톤당 €0.04의 MRV 비용이 든데 비해 소규모 업체들은 이보다 무

려 38배나 높은 톤당 €1.51의 MRV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소규모 배출업체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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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들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거래의 대상이 다양한 오염원으로부터 나

오는 ‘온실가스’라는 점에서 참여 기업들의 유형이 다양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에서부터 음식담배제조업, 반도체, 조선 등에 이르기까

지 생산되는 제품군이 전 산업을 망라하며, 적용 가능한 감축기술 또한 매우

다양하다. 그러한 경우 Gangadharan(2000), Hahn and Stavins(2011) 등이 지

적한 바와 같이 탐색 및 정보비용이 높게 나타날 우려가 있다. 특히 이것이

거래비용을 높이는 요인들과 상호 작용할 경우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2. 강한 시장지배력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의 시장지배력 존재 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배

출권의 시장 집중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존 여러 논문들에서도 배출권

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존재를 점검하는 일차적인 잣대로 업체별 할당배출권

의 점유율을 활용하고 있다(Cramton and Kerr, 2002; Convey and Reymond,

2007; Hahn and Stavins, 2011).13)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업체별 할당

배출권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이를 활용하긴 어려운 상황이다.

한 가지 대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업체들의 온실가스 배출

량을 업체별 할당량의 대리변수로 활용하는 것이다. 특히 1차 계획기간(2015

년∼2017년)에는 일부업종을 제외하고는 과거 배출실적을 기반으로 하는

100% 무상할당, 2차 계획기간(2015년∼2018년)에는 95% 무상할당을 할 예정

이므로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은 할당배출권 점유율의 훌륭한 대리지표가

13) 물론 할당배출권의 점유율이 시장지배력의 존재를 평가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할당배출권의 보유량이 많을수록 배출권 시장에서 가격설정자로 행동

할 수 있는 역량은 커지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할당배출권의 점유율은 시장지배력

존재를 판단하기 위한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지만 필요조건이 될 수 있다. Misiolek

and Elder(1989), Liski and Montero(2010) 역시 할당배출권 수와 시장지배력 간의 연

관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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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Cramton and Kerr(2002)는 업체별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용하여

미국에서 연방차원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지배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평가한 바 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참여업체(총 495개 업체)들의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간접배출

량 포함)은 559.5백만CO2톤이었다.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32.5백만CO2톤으로 전체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포스코

가 79백만CO2톤을 배출하여 전체 배출량의 14.1%에 달하였고 발전 5개사 또

한 각각 5% 이상의 배출 비중을 보여서 몇몇 업체들의 배출량 점유율이 상

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4)

업체명 배출량(천톤/CO2eq) 점유율(%) 누적점유율(%)

주식회사 포스코 79,081 14.1 14.1

한국남동발전 53,060 9.5 23.6

한국동서발전 44,179 7.9 31.5

한국남부발전 39,517 7.1 38.6

한국서부발전 37,490 6.7 45.3

한국중부발전 36,580 6.5 51.8

현대제철 14,363 2.6 54.4

쌍용양회공업(주) 11,955 2.1 56.5

SK에너지(주) 8,277 1.5 58.0

S-Oil(주) 8,033 1.4 59.4

소계 332,535 59.4 59.4

관리업체 총계 559,474 100.0 100.00

<표 2> 배출량 상위 10개 업체 점유율

자료: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 2014년 6월.

14) Cramton and Kerr(2002)는 미 연방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정유, 석

탄, 가스 등 에너지 상류기업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근거로 계산해본 결과 참여기

업들이 1700여개에 달하며 최대 배출업체의 비중이 전체의 5.6%에 불과하므로 미국

배출권거래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은 우려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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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업체들의 일치된(coordinated) 행동을 통한 시장지배력 행사가 가능하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 기업 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지배구조

특성의 하나로 지목되는, ‘재벌’이라는 기업그룹(conglomerates)에 소속되어

있다.15) 따라서 특정 재벌그룹 내에 속한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처럼 일치된

행동을 통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지도 모른다.

일반적으로 업체들의 일치된 행동에 의한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을 평가

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결합되었다고 간주하여 그러

한 결합이 경쟁제한성의 우려가 있는지 살펴보면 된다. 여기서는 공정거래법

에서 수평적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을 내리기 위한

‘수평적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우

리나라 배출권 시장 환경을 평가해보기로 한다.

‘수평적 기업결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서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사용하는 지표와 기준은 국가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다. 우리

나라와 미국은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HHI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16)를 이용하며 EU는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함께 고려한다. 동일

한 HHI 지수를 활용하더라도 특정한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

고 판단하는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다.

15) 예를 들어 포스코 그룹의 경우 ㈜ 포스코 뿐만 아니라 포스코파워, 포스켐텍, 포스코특

수강 등의 업체들로 구성되며 현대자동차그룹에는 현대제철, 현대하이스코, 현대그린

파워, 현대차, 기아차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현대그린파워는 공식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지분을 현대제철이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현대

자동차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외 삼성, SK, LG, GS그룹 등도 상당수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대상업체들을 포함하고 있다.

16) HHI 지수는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로서, 시장에 개의 회사가 있고, 가 회사 

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낼 때 다음과 같이 계산되며, HHI가 높을수록 시장집중도가 높

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Viscusi 외(2005)를 참조하기 바란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시장 왜곡 요인과 정책적 함의

－ 193－

미국은 기업 결합 후 HHI 지수가 1500 이상이고 결합 전과 후의 HHI 변화

폭이 100 이상일 경우엔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간주하며, 기업 결합 후

HHI 지수가 2500 이상이고 HHI 변화폭이 200 이상일 경우엔 경쟁제한의 우려가

높다고 간주한다(U.S Department of Justice and Federal Trade Commission,

2010). 우리나라는 기업 결합 후 HHI 지수가 1200에서 2500 미만인 경우에는

결합 전과 후의 HHI 변화폭이 250 이상일 때에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다고

보며, 결합 후 HHI 지수가 2500 이상인 경우에는 HHI 변화폭이 250 이상일

때 경쟁제한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1-12

호 참조). EU는 결합 후 HHI 지수가 1000에서 2000 미만이면서 HHI 변화량

이 250 이상이거나 HHI 지수가 2000 이상이고 HHI 변화량이 150 이상일 때

경쟁제한성의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간주한다. 또한 EU는 시장점유율 이외에

도 기업의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25%∼50%일 경우에도 경쟁상의 위험을 유

발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물론 경쟁제한의 우려가 존재하거나 높다고

하더라도 해당 기업결합이 당연 위법(per se illegal)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

며 결합에 따른 효율성 개선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용 여부를 결

정한다(European Union, 2004). 이를 정리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국가별 수평적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심사 기준

국가 기준

우리나라
① 결합 후 HHI가 1200 ∼ 2500 미만 & HHI 변화량 250 이상

②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 & HHI 변화량 150 이상

미국

① 결합 후 HHI가 1500 이상 & HHI 변화량 100 이상

(단, 결합 후 HHI가 2500 이상 & HHI 변화량 200 이상일 경우 높은

수준의 경쟁제한성 우려)

EU

① 결합 후 HHI가 1000 ∼ 2000 미만 & HHI 변화량 250 이상

② 결합 후 HHI가 2000 이상 & HHI 변화량 150 이상

③ 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25%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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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목표관리제 적용 대상업체들을 대상으로 배출량 점유율의 HHI를

구해본 결과 528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미국 및 EU 등의 기

준을 적용하더라도 배출권 시장의 시장집중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시

장지배력의 우려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에 대해서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17)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6개 발전

자회사는 한국전력공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동일 업종의 비상장법

인이다. 특히 배출량의 대부분을 책임지는 발전5개사의 경우 화석연료 중심의

발전설비를 가지고 있어 한계감축비용이 서로 유사하며 외부 환경에 대한 각

업체별 대응방향 또한 대동소이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국 한전 및 발전자회사

의 경우 사실상 서로간의 이해관계가 병립하는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암묵적인 형태의 상호 협력(coordination)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18)

이처럼 한국전력공사 및 6개 발전자회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할 경우

HHI는 1717로 크게 증가하였다.19) 앞선 분석에서 HHI가 528임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 미국, EU의 경쟁제한 위험 기준에 모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업체의 단순 시장점유율은 전체 배출량의 38.5%를 차지하였는데

17) 여기서 6개 발전사는 남동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및 한국수력원

자력을 말한다.

18) 한전 및 발전자회사 이외에 포스코, 삼성, 현대 등 재벌기업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해볼

수도 있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에 속해 있는 동일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

의 업종 유형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 한계감축비용이 서로 제각각인 관계로 계열사별

이해관계가 병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대부분 상장법인인 까닭에 재벌집단

차원의 일치된 행위(coordinated behavior)가 특정 계열사에 불리할 경우 여러 가지 법

적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동일 재벌그룹 소속 기업들을 하나의 기

업집단으로 간주한 분석은 별도로 수행하지 않았다.

19) 미국의 경쟁법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다소간 집중화된 시장(moderately

concentrated market)으로 분류된다. 미국 수평적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HHI가

1500∼2500 미만인 시장을 다소간 집중화된 시장, HHI가 2500 이상인 시장은 고도로

집중화된 시장(highly concentrated market)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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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치는 EU의 세 번째 기준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배

출권거래시장은 한전 및 발전자회사들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우려되는 다소간

집중화된 시장으로 판단되므로 시장지배력에 의한 효율성 저해 가능성에 주

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과 달리 EU 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린다.

Convery and Redmond(2007)에 따르면 EU-ETS 제1기의 상위 10개 업체

배출권 할당량은 전체의 20.8%에 불과했다. 상위 10개 업체들은 대부분 발

전사들이었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HHI를 구해본 결과 HHI 값이 310으로

나타나 EU-ETS에서 시장지배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20) 그러나

Hintermann(2009)은 대형 발전사들에 대한 과도한 무상 할당으로 인해 발전

사들이 배출권 가격을 효율적인 수준보다 인위적으로 높게 형성시켰다고 결

론지었다.

3. 발전부문에 대한 규제

배출권거래제와 별도로 발전부문에서의 몇몇 규제로 인해 우리나라 배출권

거래제의 비용효과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고정된 전

력소매요금을 꼽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소매요금은 물가안정과 같은 여

타의 이유로 인해 정부의 규제를 받아왔다. 계통한계비용에 따라 비교적 유연

하게 변동되는 전력도매요금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전력소매요금은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정부의 승인 하에서만 요금조정이 가능하다. 그간 우리나라

의 전력소매요금수준은 공급원가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 묶여 있어서 2000년

대 이후 전력으로의 편향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21)

20) 유사하게 Hahn and Stavins(2011)도 EU-ETS에서 시장지배력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21) 모든 에너지원 가운데 전력은 2000년 이후 가장 많은 소비증가량(19.5백만 TOE)을 기

록하였다. 이에 따라 최종에너지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에 10.8%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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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된 전력소매가격은 시장에 기반한 배출권거래제와 근본적으로 상충된

다. 통상적으로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발

생한다. 하나는 발전사 자신의 감축행동에 의한 직접효과이다. 다른 하나는

배출권 구입비용 등을 포함한 발전사의 의무준수 이행비용이 전력소매요금에

반영됨으로써 최종소비자들이 전력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 발전사의

배출량이 줄어드는 간접효과이다. 그런데 전력소매가격이 고정되어 있을 경우

전력소매가격에 탄소가격이 전가되지 못해, 즉 가격신호 기능이 제대로 작동

하지 않아서 후자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주어진 감축의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발전사들이 더 많은 직접 감축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사

회전체적인 감축비용은 최소화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가지 방편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한 제도

가 바로 간접배출을 거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최종소비자들에게 전력

소비에 따른 간접배출까지 줄일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최종소비자들의 전력

소비 절감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이럴 경우 앞에서 언급한 이른바 ‘간접효과’

를 최종소비자들의 직접 감축노력을 통해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간접배

출을 포함시키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어

지는 소절에서 자세히 검토해보기로 한다.

다음으로 발전사들에게 부과되는 RPS 의무 또한 배출권거래제의 비용효과

성을 저해할 수 있다. RPS 제도는 발전량의 일정 비율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발전사들은 주어진 감축의무를 달성하

기 위해 발전원을 가스나 신재생으로 전환하거나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감

축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때 발전사들은 설비제약, 발전연료 수급 상황과

같은 제약조건하에서 최소의 비용으로 감축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전원믹스와

배출권 구입의 조합을 선택할 것이다. 그런데 만일 최적의 전원믹스하의 신재

생에너지 발전량보다 RPS 제도에서 요구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경우에 발전사는 주어진 감축량을 달성하기 위해 비용최소화 수준을 상회하

2012년 19.0%까지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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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suboptimal) 전원믹스와 배출권 구매 조합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

해 주어진 감축량을 달성하는데 소요되는 감축비용은 최적화되지 못한다. 우

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발전사들이

충족시켜야 할 RPS 의무가 지나치게 높아 이를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

적이 있다. 실제로 국내 주요 발전 5개사는 RPS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상

당 금액의 과징금을 물은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PS 제도는 단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이외에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 자국의 신재생에너지 산업 기반 강화 및 고용 창출이라는

추가적인 편익을 제공한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Berry and Jaccard,

2001; Komor and Bazilian, 2005; Lipp, 2007). 따라서 RPS 의무의 재조정은

단순히 배출권거래제 자체의 비용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관점을 넘어서는 복

잡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본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므로 여

기서 다루지는 않기로 한다.

4. 높은 가격 불안정성

앞 소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도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가 발전부문의 직접배출 뿐만 아니라 최종소비자들에 의한 간접배출에

대해서도 감축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Chatterton(2013)에 따르면 간접배출

을 배출권거래체계 내에 포함할 경우에 최종소비자들의 전력 수요 감축노력

의 결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이 발전사들에게 “0”의 비용으로 이전

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장에 배출권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공급

충격(supply shocks)으로 이어져 배출권 가격의 급락을 가져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접배출을 배출권거래에 포함시킴에 따라 경기변동으로 인

한 시장 불안정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정확하게 BAU 배출경

로를 예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경기변동은 배출권의 과잉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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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을 야기한다. 그런데 간접배출까지 거래 대상에 포함되면 이와 같은 배출

권 과잉 또는 부족 현상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불황으로 인

해 제조업부문의 생산활동이 둔화되면 당초 예상보다 에너지수요가 줄어들어

제조업부문에서 잉여 배출권이 발생한다.22) 그런데 제조업의 전력 수요 감소

는 발전부문의 직접배출량 감소를 의미하므로 발전부문에서도 그만큼의 잉여

배출권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른바 잉여 배출권의 과잉(‘hot air')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반대로 경기 활황으로 인해 전력수요가 늘어나 제

조업부문에서 배출권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부문의 직접배출량이 늘어나 발전

부문도 배출권의 수요자로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배출권 부족현상이 심화된다.

다시 말해, 간접배출의 포함은 경기변동에 따른 배출권 과부족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제조업부문의 잉여 배출

권을 발전부문에서 소화한 EU 배출권 시장과 달리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경

기변동에 따른 배출권 시장 충격을 흡수할만한 주체가 없다는데 있다.23)

경기변동에 민감한 배출권 시장은 배출권 가격의 급등락을 야기하여 기업

들이 직면하는 가격위험을 높인다. 앞서 지적하였듯이 가격 불확실성 하에서

참여 기업들이 위험기피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과잉

또는 과소 투자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달성되지 못한다. 그러한 경향

은 가격 변동성이 커질수록 더욱 강화되므로 간접배출 포함에 따른 배출권

과부족 악화를 해결할 적절한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22) 특히 전력 다소비 업종인 철강, 석유화학 및 반도체, 자동차, 기계 등을 포함하는 조립

금속업종에서 간접배출량 감소로 인한 잉여 배출권이 다량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들 업종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주력업종으로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특징을 가

진다.

23) EU의 경우 소비자에게 상대적으로 쉽게 비용으로 전가할 수 있는 발전부문에 대해서

는 할당을 엄격히 한 반면,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다소 넉넉한 할당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발전사에서 에너지다소비업체로 3년간 약 45억 유로가 이전되었다 (노종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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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효율적 시장 설계를 위한 논의

1. 평가 결과의 요약

제4장에서 주요 문헌들에서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

적하는 네 가지 요인들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을 평가해 보았

다. <표 4>는 주요한 시장 왜곡의 유형, 우리나라 시장 환경에서 바라본 왜

곡의 가능성, 그리고 그러한 왜곡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들을 요약해서 보여주

고 있다.

<표 4>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평가 결과 요약 

시장 왜곡

유형

시장 왜곡

가능성
시장 왜곡의 주요 요인

거래비용 높음

․소수의 시장 참여자

․소규모 배출 업체 중심의 편향된 분포

․이질적인 시장 참여자

시장지배

력
높음

․높은 시장집중도

․일부 기업그룹(특히 한전 및 자회사)의 협조적 행동

규제 보통
․고정된 전력소매요금

․RPS 제도

불확실성 높음
․간접배출 포함

․경기변동

<표 4>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검토한 네 가지 요인들 중에서 규제를 제외

한 나머지 세 가지 요인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제약할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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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된다. 규제의 경우 고정된 전력소매요금의 문제를 간접배출 포함을 통해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으며 RPS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 이외의 정책 목표에

부응한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비용효과성만을 가지고 논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거래비용, 시장지배력 그리고 불확실성, 특히 간접배출 포

함에 따른 가격 불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문제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보기로 한다.

2. 정책 제언

1) 거래비용의 인하

거래비용이 존재할 때 사회적 최적 균형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초기할

당을 효율적 균형에서의 수준에 정확히 맞추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배출권거래제의 도입 취지에도 어긋난다. 현실적인 대안은 거래비

용의 발생 원천을 찾아내어 이를 줄여나는 것이다. 거래비용은 크게 거래에

따른 거래수수료, MRV 비용, 그리고 적절한 거래 당사자와 연결되어 거래에

이르기 까지 소요되는 탐색 및 정보수집 비용 등으로 구성된다.

먼저 거래수수료에 대해 살펴보자. Stavins(1995)에 따르면 한계거래비용이

체감할 경우 거래 후 시장균형이 효율적 균형에 근접하게 된다. 따라서 단위

당 거래수수료가 거래량에 따라 줄어드는, 이른바 수량할인(volume discount)

방식의 요율체계를 제공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다만 수량할인을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계거래비용이 체감하는 것은 아니다. MRV 비용과 같

은 고정적인 거래비용 등으로 인해 한계거래비용이 일정하거나 증가하는 경

우에도 거래량 증가에 따라 평균거래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24) 그러므로 수량

할인과 같은 요율체계와 더불어 참여업체들이 고정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거

24) 이는 고정비용이 클 경우 평균비용이 감소하면서 한계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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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비용을 낮추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할당대상업체들이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MRV 관련 비용이다.

MRV 비용을 낮추는 것은 비용 인하 그 자체의 효과와 더불어 고정 거래비

용을 낮춤으로써 잘 고안된 요율체계와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통해 시너지효

과를 창출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MRV 관련 서비스 시장

을 경쟁적 시장 구조가 되도록 함으로써 MRV 비용을 낮출 필요가 있다.25)

한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거래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얻을 수 있는 대규모

기업에 비해 소규모 배출업체들에게 MRV 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

다. 특히 소규모 배출업체들은 자신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보고하기 위

한 인적, 물적 기반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배출권거래제 시행 초기에

정부는 이들 소규모 업체들에 대한 인적․물적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는 참여자 수가 적고 이질적이며 대다수가 소규모 배출업체

들이므로 시장 유동성이 낮아 탐색 및 정보수집비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고 배출권

거래를 위해 참조할 수 있는 기준가격(reference price)을 형성해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거래소 플랫폼에서 채택하고 있는 시장조성자(market

maker)제도를 통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시장조성자제도란

“거래소 등과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시장에서 매도 및 매수호가간 격차가 클

경우 거래 쌍방간의 호가 차이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매매 주문을 냄으로써

시장의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이다(심성희, 2012). 단, 시장조성자로 참여하는

자는 계약조건에 따라 거래수수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받는다.26) 특

히 우리나라처럼 낮은 유동성이 예상되는 시장에서 시장조성자제도는 유동성을

25) 여기서 MRV 서비스 시장은 MRV 관련 컨설팅, 배출량 검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시장을 말한다.

26) EU 배출권거래제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시장조성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Bluenext의 경우 ‘호가제공자(quotation providers) 제도’를 두어 시장 유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매매에 참여하토록 하고 있다(Bluenext,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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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이고 매매에 참고할 기준가격을 제공하여 거래비용을 낮추는데 기여할 수

있다.

2) 시장지배력의 완화

시장지배력이 존재할 경우 최적 가격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가격이 높게 형

성되거나 낮게 형성되어 시장에서 효율적인 수준의 거래에 이르지 못한다. 그

러므로 배출권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설정함으로써 그러한 시장 왜곡을 완화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시적인 가격 급등락 시 시장안정화 조치의 일

환으로 가격 상․하한제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가격 변동성에 대비한 장치로서 시장지배력이 존

재하여 가격이 최적 수준에 비해 지속적으로 높거나 낮게 형성되는 경우엔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격 상 하한제를 명시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고려해봄 직하다. 다만, 우리나라는 과징금 상한선이 사실상 가격상한제

의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가격하한에 대해서만 도입 여부를 검토하면 충분할

것이다.

상쇄(offset)제도 또한 시장지배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쇄는 기본

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이외의 부문에서 감축한 실적을 의무준수에

활용하는 제도이므로 기업들은 할당배출권에 비해 감축비용이 저렴할 경우에

만 상쇄제도를 활용할 유인을 가진다. 따라서 상쇄배출권의 가격은 통상적으

로 할당배출권에 비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쇄배출권은 의무준수에 있

어서 할당배출권과 동등하게 취급되므로 상쇄배출권은 배출권의 가격이 지나

치게 높게 형성되는 것은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만일 할당배출권 시장의 공

급독점 우려가 클 경우엔 상쇄배출권의 공급량을 확대하여 시장지배력을 완

화할 수 있다. Barron(1999) 및 Kähr(2011)는 시장지배력 완화를 위해 상쇄제

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다만, 상쇄는 수요독점으로

인해 배출권의 가격이 최적 수준에 비해 낮게 형성될 경우에는 후생손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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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이는데 기여하지 못한다.

다른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 또한 시장의 외연 확대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약화시키는 한 가지 방편이 될 수 있다(Kähr, 2011). 다만 배출권 시장 간 연

계는 MRV 체계, 할당배출권 간 등가성, 기타 행정 관련 사항 등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아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3) 가격위험의 안정화

전술한 바와 같이 간접배출의 포함으로 인해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이

경기변동에 매우 민감한 가격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과다한 잉여 배출권

이 발생할 수 있다. 나아가 급격한 가격 변동성은 기업들의 감축투자 유인을

왜곡시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 Chatterton(2013)은 간접배출을 포함한

배출권거래제의 가격위험 완화 방안으로서 직․간접 배출권 시장의 분리

(separation of direct and indirect markets), 발전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제외

(exclusion of power generation) 등을 제안하였다.27)

먼저 직접배출권과 간접배출권이 거래되는 시장을 분리할 경우 잉여배출권

과잉에 따른 가격위험을 일정부분 낮출 수 있다. 그러나 Chatterton(2013)이

지적하고 있듯이 직접 및 간접배출권 시장을 분리할 경우 각각의 시장 규모

가 줄어들어 오히려 시장 유동성이 낮아질 수 있다. 또한 향후 다른 배출권

시장과 연계하기도 용이치 않다는 단점이 있다.

발전부문을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발전부문

을 제외할 경우 배출권 잉여분이 줄어들면서 동시에 간접배출 규제로 인한

전력 수요 절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가 배출권거래제에서

제외될 경우 유동성과 거래량에 큰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산업부문의 감축관

27) 이외에도 배출권 예비분, 유연한 경매, 가격하한제/환매가격제 등이 가격위험 완화를

위한 정책옵션으로 제시되었다(Chatterton, 2013). 그러나 이러한 정책옵션들은 이미

현행 배출권거래제에 전적으로 또는 일부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는 논의를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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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의사결정은 일일 단위가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데 반해 발

전사는 일일단위로 비용최소화 전원믹스를 결정한다. 따라서 산업부문의 할당

대상업체들은 발전사에 비해 훨씬 덜 빈번하게 시장 거래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전사가 제외된다면 유동성과 거래량이 위축되어

가격위험이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Chatterton, 2013). 이와 함께 우리나라 전

체 온실가스 순배출량의 약 38%(2011년 기준)를 차지하는 발전사가 규제 대

상에서 제외될 경우 국가 감축목표 달성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고 온실가스

규제를 받지 않는 발전사에게 일종의 횡재이윤이 돌아가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Chatterton(2013)의 방안들이 가진 문제를 보완하는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다. 발전사에 대해서는 배출량 원단위(CO2톤/kWh) 목표관리제

를 시행하되 필요시 발전사가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원단위 목

표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단, 발전사들은 구매한 배출권을 배출권

시장에 되팔 수 없도록 하는 ‘일방향 게이트웨이’ 방식을 적용한다.28) 이때,

배출권거래제 대상 부문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간접배출까지 포함함으로써 전

력이나 열에너지 수요 감축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분에 대해서는 최종

소비자가 책임지도록 한다. 즉, 발전부문의 감축목표는 원단위 목표관리제로

관리하고 여타 부문의 감축목표는 현행과 같이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관리하

는 체계이다.

28) 이처럼 ‘일방향 게이트웨이’ 방식을 적용하는 이유는 원단위 목표가 발전부문 자체의

감축노력이외에 외생적인 요인으로 인해 달성될 경우 발전부문이 얻게 되는 횡재이윤

(windfall profits)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의 주장과 유사하게 Kim and

Lim(2014)은 발전부문에 한하여 원단위 방식의 배출권거래제를 도입을 주장하였다. 다

만 그들은 원단위 방식의 배출권거래시장을 총량제한 방식의 시장과 연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불확실성이 존재할 경우 양 시장의

연계는 횡재이윤의 여지를 남길 우려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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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방향 게이트웨이 방식의 발전 – 산업부문 간 연계 개념도

원단위 목표관리제(발전부문)와 배출권거래제(산업부문) 간의 일방향 게이

트웨이 방식의 연계 방안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현행 방식과 달

리 경기급락 등으로 인해 잉여배출권이 발생하더라도 발전부문에서는 추가적

인 잉여배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배출권 과잉 공급을 막을 수 있다. 둘째,

발전사들은 원단위 목표를 관리해야 하는데 절대량과 달리 원단위는 급격한

경기변동에 영향을 덜 받는다. 배출량과 발전량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

기 때문이다. 따라서 급격한 경기변동으로 인한 가격위험을 줄일 수 있다. 셋

째, 발전사들이 배출권을 구입하여 원단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배출권 시장에 일정 수준의 유동성과 거래량을 보장해준다.29) 또한 발전사들

도 배출권 구입을 통한 감축옵션을 부여받음으로써 보다 비용효과적으로 온

실가스 감축을 할 수 있다. 넷째, 발전부문을 제외하는 경우와 달리 발전부문

도 온실가스 감축 규제를 받음으로써 횡재이윤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다.

29) 한편으로 볼 때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식은 현행 방식에 비해 유동성과 거래량이 줄

어들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원단위 목표관리제의 적용을 받는 발전부문이 배출권

시장에서 수요자로 참여할 통로는 열려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EU는 전력시

장에서 배출권 비용을 소비자에게 쉽게 전가할 수 있는 발전부문에 할당을 엄격하게

부과하였고 이로 인해 발전부문은 배출권의 주요 수요자가 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발

전부문의 감축률이 산업부문보다 높아 EU 배출권 시장과 유사한 상황이 전개될 가능

성이 높으며, 따라서 유동성과 거래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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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이 경우 발전5개사에 의한 시장지배력을 줄일 수 있다.30) 발전사들이 할

당배출권을 보유하는 경우 일치된 전략적 행동(coordinated strategic behavior)

을 통해 시장 가격을 교란시킬 우려가 높지만, 발전5사들에 대해 원단위 목표

관리제를 적용할 경우 각자의 목표 전원믹스만을 달성하면 되므로 전략적 행

동의 유인이 낮아진다. 여섯째, 발전부문에 대해 목표관리를 하게 되므로 국

가 전체 감축목표 달성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 감축목표 설정 방식과도 정합

성을 가진다. 우리나라 중기 감축목표에서 발전부문의 감축목표는 최종 소비

자에 의한 전력 수요 절감량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전원믹스 조정을 통해 달

성할 목표치를 절대량으로 환산한 것이다. 따라서 총량제한 방식의 배출권거

래제보다 원단위 목표관리 방식이 오히려 발전부문 감축목표 설정과정과 더

정합성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다른 배출권거래시장과 연계 또한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시장을 다른 시장과 연계시키되 발전부문

은 통합된 배출권 시장에서 구매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면 되기 때

문이다.

30) 물론, 발전부문을 제외하면 포스코의 배출량 점유율이 전체의 22.3%로 늘어난다. 그러

나 포스코 계열사를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더라도 배출권거래시장의 HHI가 717에 불

과하여 시장지배력이 훨씬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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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어떠한 국가, 지역에 대해서도 잘 작동하는 만사형통의 배출권거래제는 있을

수 없다. 배출권거래제의 효율성을 제약하는 요인들은 다양하며 그러한 요인들

은 국가별로 지역별로 제각기 다르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장 왜곡요인

들의 시각에서 시장 환경을 평가해보고 제도 설계의 방향을 점검하는 것은 매

우 중요한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논문은 네 가지 시장 왜곡요인

― 거래비용, 시장지배력, 규제, 불확실성 ―의 시각에서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

을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배출권 시장은 높은 거래비용, 강한 시장지

배력 그리고 큰 불확실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수량할인 방식의 수수료율 체계, 소규모 배출업체들의 MRV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인적․물적 능력배양 지원 그리고 시장조성자 제도 등 거래

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완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나라 배

출권 시장은 일부 발전사업자들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우려된다. 간접배출을

포함함으로써 경기변동에 매우 취약한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이는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발전부문은 원단위 목표관리 방식의 규

제로 전환하고 이를 산업부문 배출권거래제와 ‘일방향 게이트웨이’ 방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만 하다. ‘일방향 게이트웨이 방식’은 감축목표 달성

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배출권 시장의 가격위험과 시장지배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상쇄제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도 시장지배력을 완화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접수일(2014년 11월 18일), 수정일(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2015년 8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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